
 1. 목적

     당사 임직원의 직무상 발생하는 수령선물의 관리를 명확히 하여 업무진행의 공정성 확보

     및 건전한 거래관계를 유지, 도모하는데 있다.

 2. 적용범위

     당 규정의 적용 범위는 당사 임직원이 3만원 이상의 선물을 득할 경우로 하며 외국에서 

     받은 경우도 원화로 환산하여 동일 가액을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선물관리규정이란 업무 진행에 있어서 업무담당자가 원활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을 말한다.

 4. 책임 및 권한

     4.1 업무수행자

         당사의 임직원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선물을 요구하여서는 안되며

         업무관련자(단체포함)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어서도 안된다. 또한, 국내외 업무관련자

         로부터 취득한 선물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총무팀장에게 신고하고, 당해선물을 인도

         하여야 한다.

     4.2 선물담당팀

         4.1에 의하여 선물의 신고를 받은 총무팀장은 첨부한 "선물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입

         하고 당해 선물을 보관한다.

 5. 세부업무절차

     5.1 선물의 유지

         총무팀장은 4.1에 의하여 이관받은 선물을 관리 유지하되, 그 선물의 용도가 당사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 팀장에게 선물을 이관할 수 있다.

     5.2 선물의 처분

         1) 총무팀장은 선물중 당사에서 계속 유지, 관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선물에

         대해서는 매년 12월에 당해 수령분에 대한 시행품의를 득하여 처분할 수 있다.

         단, 신고한 선물의 내용물이 지속적인 관리, 유지가 불가하여 긴급한 처분이 필요한

         경우 총무팀장은 수시로 별도의 시행품의를 득하여 처분할 수 있다.

         2) 총무팀장은 선물을 처분함에 있어서 그 선물의 수령을 신고한 임직원이 매수를 

         원하는 경우에는 신고당시의 가액으로 그 신고자에게 우선 지급한다.

 6. 첨부

     6.1 선물관리 대장

선물 관리 규정


